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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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없음

●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직무 관련 

없음

100만원 

이하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10만원)

●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제공 

불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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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     

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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